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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
활용영업소를 포함)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0,000원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매매업의 경우 제외)

사업계획서 1부(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계획 포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변경등록

구비서류

신청인(재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3,100원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양도·양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2,000원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

휴·폐업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 없음

차령연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수수료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관리사업자동차 관리사업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car/management
https://www.mokpo.go.kr/car/management/car_management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경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
호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
당)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없음

자동차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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